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6.(월) 12:00
< 7. 7.(화) 조간 >

/ 배포 2026. 7. 6.(월) 08:30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

사인 14개 대부업체*
(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

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

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

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자금지원 행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1. 12월부터 ’26. 4월까지(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명륜당은 ’21년부터 ’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하였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하였다.

   *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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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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